






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

용 조례

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

운용 조례

제 조 기금조성 충청북도2 ( ) 환경

보전 기금 이하 기금 이라( “ ”

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)

조성한다.

제 조 기금조성2 ( ) -------- 환경

보전기금 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.

생 략1. 7. ( )∼ 현행과 같음1. 7. ( )∼

신 설< > 제 조6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( ㆍ ㆍ

등)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①

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

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

참여할 수 없다.

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②

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

수 있다.

위원이 제 항에 해당함에도1③

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

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

촉 해제될 수 있다 .

제 조 제 조 생 략6 ~ 10 ( ) 제 조 제 조 각각 현행 제 조7 ~ 11 ( 6

제 조와 같음~ 10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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